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7.27>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가. 야생동물을 가공ᆞ유통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ᆞ파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멸종위기 야생동물

3.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의 야생동물

구  분 등급 종   명

포유류

Ⅰ급

가.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ussuricus

나.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다. 산양 Naemorhedus caudatus

라. 수달 Lutra lutra

Ⅱ급

가. 담비 Martes flavigula

나. 물개 Callorhinus ursinus

다.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조류 Ⅱ급

가. 뜸부기 Gallicrex cinerea

나. 큰기러기 Anser fabalis

다.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파충류 Ⅱ급 구렁이 Elaphe schrenckii

구  분 종   명

포유류

가.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나.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다. 노루 Capreolus pygargus

라. 멧돼지 Sus scrofa

마. 멧토끼 Lepus coreanus

바. 오소리 Meles leucurus

조류 가. 가창오리 Anas formosa



나. 고방오리 Anas acuta

다.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라. 쇠오리 Anas crecca

마.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바.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양서류

가.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sis

나.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다.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파충류

가. 까치살모사 Gloydius saxatilis

나.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m

다. 살모사 Gloydius brevicaudus

라.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us

마. 자라 Pelodiscus maackii


